
< 자활역량평가표 >

기준 등급 점수 비       고

1. 연령

(30)

양호 30 18세-35세(실질적으로 취업가능한 연령)

보통 20 36-55세(취업 및 자활능력유지가 가능한 연령)

보통이하 10 56-64세(취업능력이 약화된 연령)

2. 건강

상태(25)

양호 25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

보통 15 경질환이 있지만, 근로활동에 지장이 없는자 등 

보통이하 5 5-6급 장애인, 비등록장애인 등

3. 직업

이력 및

학력(25)

상 25

- 최근 3년내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취업 또는 자영업 경험이 있는 

자(공공근로 또는 단순근로형 정부일자리사업 제외)

- 최근 1년 이내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 상위 자활사업에 3년 

이상 참여자

- 자격증(국가기술자격법상)을 소지하고 있는 자 

 ※ 종사하는 직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격증도 포함

    (단, 운전면허증은 직종과 직접 관련된 경우)

- 대학(2년제) 졸업 이상 학력자

중 15

- 최근 4∼5년내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취업 또는 자영업 

운영경험이 있는 자(공공근로･취로사업제외)

- 중･고졸 이상 학력자

하 5

- 최근 3년 이내 공공근로(단순근로형 정부일자리사업 등 포함) 참

여자

- 기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

4. 재량

점수(20)

- 개인의 직업이력, 근로욕구, 드러나지 않은 장애여부, 가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
하여 20점을 부여.

- “3.직업이력 및 학력”의 같은 등급 내 세부기준이 2이상 해당하면 가점 “10점” 부여  

(하등급 제외)

  

 ※ 직업이력과 학력은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점수를 산정하되 직업이력을 우선 반영


